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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

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

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그리고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후 , 향후 

전개될 한 ･ ASEAN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ASEAN 및 회원국들은 매우 상이한 제도와 정

책을 보유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볼 때, 국제협약 가입 현황 및 TRIPS 
이행형태가 다양하며, FTA 체결 현황 및 성격도 체결국에 따라 상이하다. 또

한 ASEAN 자체로서 볼 때, 동일한 표준을 채택한다든지 지식재산권의 동조화

를 추구하기보다는 협력 위주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동남아지역에서는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전에 비해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 열위로부터 기인한

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는 향후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열풍 강화, 그리고 한 ･ ASEAN FTA 체결에 따른 한국상품의 수출증가와 함께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

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한 ･ ASEAN FTA 지식재산권 협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보았다. 우선 ASEAN 회원국들간의 제도적 차이점을 감안하여 , 한･
ASEAN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은 TRIPS 협정의 보호수위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기술경쟁력 열위로 인해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유인이 없는바, 무작정 규제, 단속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협력분야를 발굴, 활성화함으로써 그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산업들을 선정해 양 지역간 민

간차원의 조사를 실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

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소송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

다. 아울러 기술 및 시장 정보(정보 제공 시스템 포함),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

발사업부문에서 정보교환 및 경험공유, 공동연구 및 합작, 전문가 연수 및 교

류 형태로 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접

근할 수 있는 생명공학,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공동제작을 강화하는 등 문화

상품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 ･ ASEAN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표준의 조화 혹은 통일 

보다는 협력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TRIPS의 근본

취지인 불법복제품의 국제유통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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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범위 및 목적

❏ 한국과 ASEAN1)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 25
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한 상태임.

- 양측은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을 결정, 
2004년 3월 이래로 총 5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 FTA 협상 개

시를 선언하였음.
- 이번 제7차 협상에서는 기본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및 상품협정문이 대부

분 타결되었음. 그러나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견이 존재하고 있음.   
◦ 한편 방송, 영화,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

되도록 합의되었음.    

❏ 한․ASEAN FTA 협상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때 , 지식재산권부문은 관세

처럼 FTA 체결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은 아님. 
- 그러나 FTA의 본질적 목표가 상품무역 증대에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상쇄될 

우려가 있음. 
◦ 박재복(2005, pp. 1~2)에 따르면, 2001~05년 9월 말 한국의 對일본 

및 對중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이 저작권 보호가 강한 일본에서는 지

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렇지 못한 중국에서는 감소추세가 불규칙하게 

나타났음. 또한 방송콘텐츠 방송권 및 복제배포권의 가격추이 역시 저

1) ASEAN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원회원국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1984년 1월 루나이, 1995년 7월 베트

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체제를 형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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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전자의 경우 크게 상승한 반면, 그렇지 못한 

후자의 경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음.   

-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수출품에 대한 불법복제 및 도용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를 협력 위주의 FTA 협상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 한편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제도 혹은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가 전무한 상태인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한편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양측 관심사항을 한․ASEAN FTA 공동연구회 

및 전문가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 한국과 ASEAN은 지식재산 및 협력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개

시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상업화․실행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

공인식프로그램을 위한 협력 구축의 실행 가능성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

식재산권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양측은 특히 지식재산권의 창출 경험 및 활용에 관한 정보교환 , PCT하에

서의 국제연구 및 기초검사, 국제특허과정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

한 교육 및 인식 함양,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 이를 기반으로 한․ASEAN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우선 다음 절에서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이 있은 후, 
제2장에서 ASEAN 개별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타국들과 체결된 

FTA를 비교․분석함. 제3장에서는 ASEAN 자체의 지식재산권 기본협정

과 활동계획, 그리고 협력프로그램을 분석함. 제4장에서는 한국 문화상품

에 대한 ASEAN 회원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한국

과의 기술경쟁력 차이의 관점에서 분석함. 끝으로 5장에서는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한․ASEAN FTA에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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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 2005년 1월 현재 약 312개의 RTA가 WTO에 통보되었으나, 단지 170개만

이 발효된 상태임. 향후 또 다른 65개의 R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나 아

직 WTO에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임.  
-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근 FTA는 전통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상품무역

을 넘어 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및 개발협력 부문

으로까지 체결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 특히 FTA가 지식재산권을 협정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는바, 이는 기술보호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 고조 및 고도기술 

접근에 대한 개도국들의 필요성 증대가 주원인임 .   

❑ FTA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 유형으로 분류됨

(이 근 2003, pp. 200~201). 
- 첫째, 지식재산권의 완전 조화방식임 . 이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일

한 표준을 채택토록 하는 가장 극단적 형태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EU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 둘째, 높은 최소표준방식(high minimum standards)임. 이는 TRIPS를  초

과하는 표준을 설정하나 지식재산권의 동조화를 추구하지는 않으며,  
NAFTA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 셋째, TRIPS-plus방식임. 이 방식은 TRIPS 형성 이후 상당수의 FTA나 지

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조약에서 활용되고 있는 접근으로, TRIPS 협정

의 충실한 이행을 기본으로 하되 TRIPS가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는 추가

적으로 규정, 보호하고 있음. 이는 통상 TRIPS 표준을 채택하기로 확약한 

국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 EU와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국가들,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국가들간 협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음.   

- 넷째, 상호 권고방식(mutual exhortation)임.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식

적인 협상 없이 개별 국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절차에 대해 상호 권

고하는 방식으로, APEC과 같은 낮은 차원의 통합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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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FTA는 협상 당사자들이 가지는 보호수준에 대한 전략이나 의도에 

따라 크게 적극형, 보완형, 유보형 및 소극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적용해볼 수 있음(이 근 2003, p. 201; 윤미경 

외 2004, pp. 8~9). 
- 적극형은 TRIPS 협정 수준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분야를 추가, TRIPS 협정 보다 강

력한 조항을 포괄하는 방식임 .  
◦ 미국․싱가포르 FTA, 미국․칠레 FTA, FTAA 초안이 이 유형에 해당됨. 

- 보완형은 TRIPS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한 분야를 추가하는 TRIPS-plus 방식으로, 
추가적 보호수준이 TRIPS 협정과 비교해 큰 차이는 나지 않는 형태임.

◦ 한국․칠레 FTA, 싱가포르․호주 FTA, 싱가포르․EFTA, 그리고 멕시

코․EC FTA가 이에 해당됨.  

- 소극형은 별도의 구체적 내용 없이 TRIPS 협정을 원용하는 FTA로, 
TRIPS 협정의 충실한 준수만을 요하는 형태임 . 

◦ 캐나다․이스라엘 FTA, 싱가포르․뉴질랜드 FTA, 칠레․캐나다 FTA

가 대표적인 예임.  

- 유보형은 구체적인 규정 없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과 

절차상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방식임. 
◦ 싱가포르․일본 FTA가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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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조항 

형태

선진국 FTA 체결국

미  국 일  본 E  U 영연방

적극형

-미국․싱가포르 

(2003)

-미국․칠레 

(2003)

-FTAA 초안

-한국․일본 

(일본 초안)

-일본․멕시코 

(2004. 8)

보완형

-싱가포르․EFTA  

(2002)

-멕시코․EC 

(2001)

-싱가포르․호주 

(2000)

소극형

-캐나다․이스라

엘(1996)

-싱가포르․뉴질

랜드(2000)

-칠레․캐나다 

(1996)

유보형
-싱가포르․일본

(2002)

표 1‑1. 기존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 형태

자료: 윤미경 외(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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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ASEAN 회원국들은 경제체제 및 발전단계가 상이한 만큼, 지식재산권 관

련 제도의 정비와 보호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먼저 ASEAN 회원국들의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필

리핀,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제외한 대다수는 WIPO 협약을 제외한 여타 

국제조약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음(표 2-1 참고).  
- 국가별로는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및 태국의 국제조약 가입이 매우 저

조함. 
- 지적재산권의 유형별로는 로마협약, 상표법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

스협정에의 가입이 전무한 상황임.     

❑ TRIPS 협정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제외한 ASEAN 
회원국들은 TRIPS 협정의 대부분 조항을 이행하고 있음(표 2-2 참고). 참

고로 미얀마와 베트남이 옵서버 지위에 있으며 , 나머지 8개국들은 WTO 
회원국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필리핀은 TRIPS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고 있으

며,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일부 조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항목별로는 지리적 표시, 경쟁저해 관행에 대한 통제, 반도체 직접회로 배

치설계, 분쟁 방지 및 해결에 관한 조항 이행이 미진함.2)    

2) 부분의 경우, 이 조항들을 법령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 인 법 집행 

 처벌규정 등은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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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
나이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WIPO 협약 × × × × × × × × × ×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 × × × × ×

로마협약 ×

문학 ․ 

예술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 × × ×

상표법조약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

특허협력조약 × ×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표 2‑1. ASEAN 회원국들의 국제조약 가입 현황

자료: ASEAN, Member ship of International IP Treat ies 정리; Avail able at:  http://www.aseansec.org/ 
174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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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
나이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Ⅰ. 일반조항 및 
기본원칙

× × × × × na × × × ×

Ⅱ. 지식재산권의 유효성․범위 및 이용에 관한 표준

저작권 × × × × na × × × × 

상표 × × × × × na × × × ×

지리적 표시 × × na × × ×

산업의장 × × × × na × × × ×

특허 × × × × na × × ×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 × × na × × ×

비밀정보 보호 × × × na × × × ×

경쟁저해 관행에 
대한 통제

× × na × × × ×

Ⅲ. 지식재산권의 집행

일반의무 × × × × × na × × × ×

민사 ․행정절차 
및 구제

× × × × × na × × × ×

잠정조치 × × × × na × × × ×

국경조치 관련 
특별 요건

× × × × × na × ×

형사절차 × × × × na × × × ×

Ⅳ. 지식 재산권의 
획득 및 유지

× × na × × × ×

Ⅴ. 분쟁방지 및
   해결

× × na × × × ×

Ⅵ. 경과조치4) × × × × na × × × ×

Ⅶ. 제도적 협정, 
최종 조항

× × na × × × ×

표 2-2. ASEAN 회원국들의 TRIPS 협정 이행 현황 

주:  na는 자료입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ASEAN, The Implementation of Item 2.7.2(F) of the Hanoi Plan of Action C hecklist on t he 

Implementation of t he TRIPS Agreement 정리;  Available at : http://www.aseansec.org/pdf/i p_doc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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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ASEAN3) 회원국들도 최근 들

어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 회원국들 중 싱가포르가 FTA의 선두적 주자로 일본, 미국 및 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태국은 일본 혹은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 상태임.  

2. 개별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 본 절에서는 ASEAN의 몇몇 회원국을 중심으로 주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유효성, 행정 및 집행제도를 비교․분석함(표 2-3 참고). 특히 이 

국가들이 TRIPS 조항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기술함.   

❑ 싱가포르는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고 있는 

국가로, 이는 2003년 5월 미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크게 향상되었음. 
2005년 1월에는 저자의 저작권 보호를 20년 연장, 냄새 및 음성표장에 대

한 보호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
- 저작권 보호는 케이블 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상표는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함. 특허는 20년 만료 후 4년째부

터 매해 갱신이 가능함. 
- 싱가포르는 강한 법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In tell ectual Propert 

Office of Singapore(IPOS),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 tion Centre, 
The Composers and Authors Society of Singapore, Recording Industry

3) ASEAN은 FTA 체결에 있어 ASEAN 자체  개별 회원국 수 의 양 측면에

서 근하는 평행  방식(Parallel Approach)을 채택하고 있음. ASEAN 자체수

에서는 국, 일본  한국과 FTA를 체결 혹은 추진 이며,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국가와는 상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정 임. 그러나 

ASEAN 자체로 추진 인 FTA는 아직 지식재산권 부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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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국 및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 ․ 분석
한  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 주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 및 유효성

① 저작권
-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의 경우 15년간 
보호 

- 케이블 프로그램에까지 
보호 확대

② 상표
-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③ 특허
- 실용신안은 15년간 유효

- 특허(20년) 만료 후 
4년째부터 매해 갱신 
가능

 

- 매해 갱신 가능
- 실용신안의 경우 5년간 

갱신 가능 

2. 지식재산권의 행정 및 집행

① 행정 
   및 집행기구

- Korean Intel lectual 
Property Office (KIP O), 
Patent Court, 대법원

- Inte 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Si ngapore 
Internati onal 
Arbitration Centre, 
Composers and Authors 
Soci ety of Si ngapore, 
Recording Industry 
Ass ociation, Singapore  
Mediation C entre

- Intelle ctual Property 
C orporati on of 
Mal aysia (IPCM), 법원

② 집행제도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특허, 미등록상표 및 
디자인 침해시 민사 구제 
가능

- 등록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 가능

- 등록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추가적으로 
형사 구제 가능

 3. 주요 국내법

Industrial Property Act, 
Design Ac t, Uti lity Model 
Ac t, Patent Act, 
Trademark Act, 
Copyright Act,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 ts Act, 
Semiconductor Chi p 
Layout Design Act, 
Online Digital C ontent 
Industrial Devel opment 
Ac t 

C opyright Ac t, Plant 
Vari eti es Protection Act, 
Patent Act, Regis tered 
Desi gns Act,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T rade Marks Act

Copyright Act, Patent 
Ac t, Geographi cal 
Indications Act, 
Trademark Act,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Indus trial 
Design Ac t, Trade  
Descrip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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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1. 주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 및 유효성

① 저작권

-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0년간 보호

- 사진작품․각색 및 
편집물의 경우 첫 
발간 후 25년간 
보호 

-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5년간 보호

- ‘도덕적권리,’
  ‘개인적 권리,’ 및 
‘경제적 권리’로 
구분, 전자에
대해서는 무한 
대로 보호

② 상표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③ 특허

- 발명품에 대해서는 
20년, 제품디자인에 
대해서는 10년

- 의약품, 음식, 음료 
및 생명공학 
발명품에  대해서는 
특별보호

- 특허권 보유자의 
이익이 R&D 비용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 한번, 2년에 
걸쳐 갱신 가능 

- ‘small’ 또는 
‘simple’ 특허 
(실용신안 포함) 의 
경우 허가 후 
10년간 보호됨. 

- 발명품에 대한 특허 
연장 불가

- 실용신안의 경우 
7년간 유효, 그러나 
연장은 불가

- 실용신안의 경우 
10년간 유효

- 의장의 경우 5년간 
유효, 단 5년 
단위로 2번 
연속적으로 연장 
가능

2. 지식재산권의 행정 및 집행

① 행정 
   및 집행기구

- Intellectual 
Property Court

- 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of 
Commerce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 RTCs

  (Regional Trial 
Courts)

- Nati 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NOIP), 
법원, 관세청,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② 집행제도

-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상표, 특허 등 일반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 가능

-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가능 

- 저작권 침해시  
민사구제 가능

- 특허 및 상표권, 
위조품 및 
해적행위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모조품의 제조 및 
교역, 소비자기만 
및 산업재산권 
침해시 형사 구제 
가능

 3. 주요 국내법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Trade Secret Act, 
Trademark Act,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Patent Act,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Copyright Act

Laws on Copyrights, 
Marks, Patents,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Industrial Designs, 
Trade Secrets, the  
Protection of New 
Plan Varieties

Republic Act, Optical  
Media Law,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Protection of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Electronic Commerce  
Act,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Civil Code, 
Government Decree  
63, 76, 48, 12, 54, 
06 28, 56. Circular 
3055, 28, 61, 825, 
27, 01, 30 

자료: EIU, Country Briefings; The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2004), Legal Action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Asia; WTO, Trade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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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ion, Singapore Mediation Centre가 지식재산권의 행정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2003년 6월 IP Taskforce가 설립되어 싱가포르․미

국 FTA의 법제 개편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특허, 미등록상표 및 디자인 침해시 민사 구제가, 등록상

표 및 저작권의 경우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말레이시아는 2000년 이후 6개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이 통과되면서 입

법 및 집행에서 상당한 향상이 이루어졌음. 2000년에는 특허보호기간이 

20년으로 연장, 유명상표가 보호되기 시작했으며 , 2003년에는 국제특허 

보호 획득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이 감소되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

벌 및 집행이 강화되었음. 
- 상표는 10년 단위로, 특허는 매해 갱신이 가능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5년

간 갱신 가능함. 
-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은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IPCM)에 의해, 집행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가 가능하며, 등록상

표 및 저작권 침해시 추가적으로 형사 구제가 가능함 . 

❑ 태국은 2002년과 2003년 다수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들이 통과되는 등 입

법 및 집행에서 큰 향상이 이루어진 반면 , 실질적인 법 집행은 그리 효율

적이지 못한 편임. 2000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위반시보다 과중한 벌칙을 

적용토록 했으며, 상표권 보호를 서비스․증명․단체표장 및 로고까지 확

대함. 또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태국 경찰들이 미국 산업협회와 함

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 저작권은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0년간 보호되며, 상표법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한편 특허는 발명품에 대해 20년, 제품디자인에 대해서는 

10년간 보호되고 있으며, 의약품, 음식, 음료 및 생명공학발명품에 대해서

는 특별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지식재산권 법 집행은 Intellectual Property Court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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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는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인도네시아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한 입법 및 실행 양 측면에서 부적

절한 상태임. 한 예로 인도네시아는 2000년 1월까지 TRIPS 조항을 이행

키로 약속하였으나, 2004년 말 현재 단지 그 일부만을 이행하였음 .    
- 저작권은 사진작품․각색 및 편집물의 경우 첫 발간 후 25년간 보호되고 

있으며, 상표법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특허는 특허권 보유자의 이

익이 R&D 비용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 한번, 2년에 걸쳐 갱신이 가능토

록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small’ 또는 ‘simple’ 특허(실용신안 포함)의 경

우 허가(grant) 후 10년간 보호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행정은 Directorate-General of Intel- lectual 

Property Rights에서, 법 집행은 Court of Commerce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상표, 특허 등 일반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가, 저

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필리핀은 1997년 Intellectual Property Code를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

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었으며, 저작권, 특허 및 상표권의 보호를 확대하였

음. 아울러 TRIPS하의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 설계 및 비밀

정보 보호 등이 법적으로 보호됨 .     
- 저작권은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5년간 보호되며,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

신이 가능함. 특허는 발명품에 대해서는 연장이 불가하고 , 실용신안의 경

우 7년간 유효하나 연장은 불가한 상태임.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정 및 구제는 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에

서, 법 집행은 RTCs(Regional Tribunal Courts)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 구제가 가능하며 , 특허 및 상표권, 

위조품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 베트남은 1986년 무역 및 외국인투자 개방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1996년 Cilvil Code가 도입된 후 지금은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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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업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    
- 저작권은 ‘도덕적 권리(moral right)’,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 및 ‘경

제적 권리(economic right)’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덕적 권리는 무한대로 

보호됨.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실용신안의 보호는 10년간, 
의장보호는 5년간 유효하나 후자의 경우 단 5년 단위로 2번 연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함. 
-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이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NOIP)에서, 집행은 NOIP, 관세청,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모조품의 제조 및 교역, 소비자 기만 및 산업재산권 침해시 형사 구제가 

가능함.

❑ 비교차원에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년 TRIPS 협정에 부합하기 

위해 지식재산법들을 개정한 이래, 전자상거래 및 영업비밀 등 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들을 갱신해오고 

있음.   
- 저작권은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의 경우 15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은 

15년간 유효함.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및 집행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Patent Court, 대법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

하며, 상표권의 경우 형사 구제를 위해 고발이 요구됨.  

❑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짧은 역사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위조 및 해적행위, 집행체제의 비효율성

이 여전히 이들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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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 본 장에서는 싱가포르․미국 FTA, 싱가포르․일본 FTA, 그리고 베트남․

미국 FTA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조항을 분석함.

가. 싱가포르･미국 FTA 

❑ 이 FTA는 앞서 설명한 FTA 지식재산권 부문 분류 중 적극형으로 , TRIPS 
협정에 포괄되지 않은 기존 협약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TRIPS-plus 국제조약으로는 위성송신배포협약, UPPV, WCR, WPPT, PCT, 
상표법조약 등이며, 향후 비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협정으로는 

헤이그협정과 마드리드의정서가 있음.

❑ 또한 기타 추가적인 조항을 상표, 저작권, 특허 등 권리형태별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미국 FTA는 상표 보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 TRIPS 협정과 달리 상표권에 대해 지리적 표시에 우선하는 권리를 보

장하며,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보호할 수 있음. 

◦ 또한 TRIPS 협정에는 표기되지 않은 단체표장, 서비스표장, 냄새표장, 

증명표장 등도 명시적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CANN에 참여할 것

을 규정하는 등 도메인네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도 크게 강조하고 있음. 
◦ 전자형태의 임시저장도 불법복사 대상에 포함됨.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TRIPS- 

plus 조항임. 

◦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의 우회 또는 파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나아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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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경우 의약특허품 보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 
◦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 동안 타인에 의한 판매금지 및 판매허가 심

의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까지)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보장하고 있음. 

- 또한 저자의 이름 등 권리를 표시하는 정보의 훼손 및 파기도 금지하며, 
위성송신 암호의 해독을 위한 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확산을 범죄로 간

주토록 하고 해독행위 자체는 민사상 위법한 것으로 취급함. 

❑ 집행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경조치 및 형사절차

의 적용대상을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지 않아 TRIPS-plus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국경조치의 경우 권리자가 

충분한 조건과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권리자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음. 
-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절차 적용도 TRIPS에서와 마

찬가지로 고의적이고 상업적 규모인 위반에 국한하고 있음 . 
- 다만 민사절차 적용대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복제방지기술의 파기, 권리표시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가 피해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이 FTA는 최종권리자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어 TRIPS 

협정보다 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나. 싱가포르･일본 FTA 

❑ 이 FTA는 내국민대우를 TRIPS가 규정하는 한도에서만 적용하고 있음 . 

❑ 싱가포르는 일본의 특허부여절차에 상응하는 정도로 특허부여절차를 원활

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아울러 양 체약국은 지식소유권의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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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분야는 ① 특허, 영업상의 비밀 및 관련 권리 ② 상표 및 관련 권리 

③ 부정경쟁의 방지 ④ 저작권, 의장 및 관련 권리 ⑤ 지식소유권의 중개 

또는 실시 허락, 지식소유권의 관리, 등록․이용 및 특허지도의 작성 ⑥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소유권의 보호 및 전자상거래의 증대 ⑦ 기술 및 

시장정보 ⑧ 지식소유권에 대한 교육 및 개발사업임.
- 협력형태는 ① 지식소유권과 관련하는 자국내 행사나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② 지식소유권 분야의 전문가 연수 및 교류 ③ 지식

소유권 행사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공유임. 
- 협력 강화를 위해 지식소유권에 관한 합동위원회를 설치, 협력활동의 감

독 및 개선, 조언,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기타 사항을 토의케 함. 

❑ 양 체결국에 공개되어 있는 지식소유권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
-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위는 TRIPS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각국내에서의 

보호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 
◦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을 강화

하는 데 협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임. 즉 이는 지식재산권 제

도 및 법령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행사, 정보, 

인재 교류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음. 

다. 베트남･ 미국 FTA

❑ 이 FTA는 적극형으로 TRIPS 협정에 포괄되지 않은 기존의 협약, 즉 제네

바협약, 베른협약, 파리협약, UPOV 협약 및 위성송신배포협약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추가적인 조항을 상표, 저작권, 특허 등 권리형태별로 자세히 규정하

고 있음. 
- 상표권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에는 표기되지 않은 단체표장, 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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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명표장 등을 명시적 보호대상으로 함 .   
- 저작권에서는 그 보호기간이 75년으로 연장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TRIPS 

조항임. 
- 특허의 경우 규제적 허가절차과정에서 야기된 연기에 대해 특허보호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음.
- 아울러 위성송신 암호의 해독을 위한 기기의 제작, 변형 및 판매를 범죄

로 간주,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구제를 가능토록 함.  

❑ 집행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경조치 및 형사절차의 적

용대상을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지 

않아 TRIPS-plus로 보기 어려움. 
-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절차 적용도 TRIPS에서와 마

찬가지로 고의적이고 상업적 규모인 위반에 국한하고 있음 . 
- 다만 민사절차 적용대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음 . 

❑ 아울러 기술협력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 미국은 베트남의 지적재산

권 보호 및 집행체제 강화를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데 합의함 .
- 협력활동은 경험 공유와 직원훈련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지식자산법

의 입법 및 규제를 위한 틀 강화,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 강화 , 그리고 지

식자산 보호를 위한 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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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ASEAN은 지식기반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바, 이는 ASEAN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및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tion Plan 
2004-2010)에 잘 나타나 있음. 

- 회원국들은 상표출원체계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 전문

가그룹에 의해 완성된 ASEAN Filing Form for Trademarks 및 Notes for 
the Completion of the Application은 이에 대한 지역협력의 일면을 반영함 .

- 또한 특허전문가그룹은 조화가 필요한 디자인법 및 절차의 차이점을 검토

하며, EU내 EC 디자인체계의 경험뿐 아니라 민간기관들로부터 세부적인 

자문을 얻고 있음.   

❑ 아울러 ASEAN은 ASEAN 지식재산협회, 국제상표협회, 공동체 상표․의

장청, WIPO 그리고 호주, EU 및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 ASEAN 회원국들은 지식재산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및 정부기

관, ASEAN 전문 부서들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아울러 특허

사무소를 포함한 ASEAN의 특허체계, 상표사무소를 포함한 ASEAN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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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체계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ASEAN 표준과 관

행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의 규범 개발을 위해 협의함 .
   
❑ 이 회원국들은 상호 이익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역내 ASEAN 지식재산협

정을 TRIPS 협정 및 관련 협약에 부합토록 ,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가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울러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을 존중함과 동시에, 남용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 협력분야로는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비밀정보 및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를 포함하며, 이 활동들은 ASEAN 지식재산의 행정활

동 강화, 지식재산의 집행 및 보호부문에서의 협력 촉진 , 그리고 ASEAN 
특허 및 상표체계의 설립 가능성 모색을 목표로 함. 

❑ 이러한 협력활동들은 회원국들 대표로 구성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기적으

로 검토되며, 그 결과 및 관련 권고는 ASEAN 고위관료회의에 제출됨.   

❑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회원국들간 견해차가 발생하는 경우 당

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호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 그렇지 못할 경우 

ASEAN 고위관료회의, 혹은 최종적으로 경제장관회의에 의해 해결됨 .   

❑ 이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체결 또는 체

결하게 될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간, 다자간 협정 혹은 국내법에 우선하

지 않음.    

❑ 끝으로 각 회원국의 정부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

해 조치를 취해야 함. 이 협정의 개정은 회원국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

지되 이들의 수락에 의해 효력을 발생함. 단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

보는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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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tion 
Plan 2004-2010)은 지식자산 창출 및 상용화 보조와 범위 확장을 돕고, 
S&T 부문과 R&D 활동의 국내외 연계 형성을 도모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집행의 틀을 개발, 조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음. 아울러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공인식의 확산 및 인적․제도적 자원 형성을 촉진하

고,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사무소에 대해 비즈니스개발서비스(BDS)를 지원

토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활동계획의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ASEAN 역내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 ASEAN은 발명․혁신 및 기술변화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S&T 

기반과 역량이 편협․제한되어 있고, S&T와 R&D 그리고 ASEAN내 

산업들의 실질적 기술수요간 격차가 크며, 지식재산 출원 및 지적재산

권의 등록에 관한 정보와 연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임.  

◦ 이에 이 활동계획은 ASEAN내 혁신적․경쟁적 부문 및 산업의 출현, 

S&T와 R&D 기관들간 연계 및 네트워크 촉진, 기업차원에서의 지식재

산권 기여 극대화를 위한 협력활동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간소화․조화․등록 및 보호를 위한 틀 개발

◦ ASEAN을 하나의 혁신적, 경쟁적 지역으로 변형시키는 데에는 지식재

산권정책 및 기관들을 촉성시키기 위한 틀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정보 

추구, 재정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의 건실성 유지․감독이 중요함.   

◦ 이에 이 활동계획은 ASEAN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그리고 이와 관련

한 다양한 국제협약의 가입과 조화에 관한 경험교환, 정책이슈와 함의

에 관한 세밀한 고려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공인식 촉진 및 지식재산 역량 강화

◦ TRIPS 발효 및 FTA 확산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ASEAN 국가들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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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기관과 인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이 계획은 공공인식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워크숍, 훈련프로

그램 및 공공이벤트를 개최하고, 인력과 기관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주제에 관한 정기적 워크숍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정

책경험 교환에 주력하고 있음.  

- ASEAN 개별국의 지식재산사무소들에 의한 협력적 비즈니스개발서비스

(DSB) 활동 향상

◦ 다양한 자원과 자격을 갖춘 풍부한 인적자원의 부재로 인해 이 지역 지

식재산사무소들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바, 이는 타 회원국

들의 경험 학습 및 공유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이 계획은 ASEAN내 모든 지식재산사무소의 필요에 대한 세부적 

평가와 함께, ASEAN 데이터뱅크 및 특허기술의 중개체계 형성에 무게

를 두고 있음.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가. EC･ 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EC･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peration Program: ECAP) 

❑ EC와 ASEAN은 상호 중요한 무역․투자 상대국임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자신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 프로그램을 추진함.  
- ECAP은 5년간 작업계획(five-year work plans)에 따라 이행되며, 이는 

ASEAN 개별국들간 토론과정에서 결정됨.  
- 이 프로그램은 EC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유럽특허사무소 및 공동체 상

표․의장청에 의해 이행되고 있음. 공동체 상표․의장청이 무역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활동을 이행하는 반면 , 유럽특허사무소는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부문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ASEAN 및 EC 전문가들에 의한 활동은 훈련, 강의, 기술지원, 체계개발,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고위급 및 작업반 회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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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AP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옴 .  
- EC․ASEAN Patents and Trade Marks Program(ECAP I)
◦ ECAP I은 1993년 9월부터 1997년 6월까지 ASEAN의 공업재산권 보

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초기 ASEAN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및 태국에 의해 이행되었음. EC는 

ASEAN으로부터 제기되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2000년 7월 ECAP 

II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음.  

- EC․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peration Program (ECAP II)
◦ ECAP II는 지적재산권의 전반적인 영역들, 특히 집행부문에 초점을 맞

추고 있음. ECAP II에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이 ASEAN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900만 유로 기금으로 2006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임. 이 프로그램 개시 

이후 100가지 이상의 활동이 추진되고 있음. 

◦ ECAP II의 전반적인 목표는 유럽과 ASEAN간 무역, 투자 및 기술교환 

촉진, 그리고 ASEAN 역내 무역 및 투자 진작에 있음.  

◦ 아울러 ASEAN의 지식재산권법이 적어도 TRIPS의 최소요건과 일치하

도록 법적인 틀을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및 집행을 향상시키는 동

시에,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 얼마나 지식재산권이 중요한가를 인

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나. ASEAN ･WIPO 협력

❑ ASEAN․WIPO 협력은 1993년 지식재산권 부문 협력과 관련해 WIPO와 

ASEAN 제네바위원회간 정규대화를 통한 합의의 메커니즘이 제도화되면

서 시작됨. 
- 이 포럼은 이들간 협력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향후 협력부문 선정

을 통해 협력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하는 데 중대한 추진력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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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04년 11월 15일 WIPO․ASEAN 회의에서는 지금

까지 이루어진 협력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 정부 및 민간 부문

의 역량 루어와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들간 협력에 큰 변화

가 있었음이 발견됨.  
- 실제로 WIPO는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및 접근법, 디지털환

경과 새로운 글로벌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해 이 지역 정책결정자 및 

지적재산사무소 수장과 정책대화에 참여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ASEAN작업반(WGIPC)이 하부지역수준에서 중요한 제도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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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을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본 장에서는 한국상품, 특히 문화상품에 대한 이들의 지식재

산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설명해봄 .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들의 불법판 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 92%, 필리핀 89%, 태국 60%, 말

레이시아 50%임.4)   

❑ 특히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이들의 저작권 침해는 최근 한류열풍에 따른 

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상품인지도 상승과 함께 유․무형으로 심화되고 있음.

❑ 박재복 MBC 프로덕션 국제사업부장(2005)에 따르면, 한국 방송콘텐츠의 

불법 저작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

으며, 이는 국내 유령업체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국  가 비  율

인도네시아 92

필리핀 89

태  국 60

인  도 60

말 이시아 50

  만 44

홍  콩 20

4) 아시아 각국의 불법  비율

(단 : %)

 자료: 김혜 (2005),  p. 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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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는 드라마 ‘대장금’이 계약협의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CATV 채

널에서 방영이 광고됨에 따라 그 공급경로를 확인 중임.  
- 캄보디아에서는 2005년 4월 드라마 ‘의가형제’가 불법방영됨에 따라 항의

서한이 발송, 방영이 중지된 바 있음.    
- 필리핀에서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불법 DVD가 국내 방송 종료 

직후 바로 유포됨에 따라, 복제배포전권을 구매한 Telesuccess가 복제배포

권을 포기하는 등 정식 DVD 발매사업에 큰 손해가 예상되고 있음. 
- 태국에서는 중국어 버전의 불법복제물 유입으로 인해 한국드라마 정품 

DVD 출시가 활발하지 못하고 가격도 낮은 상태임.    

   

❑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불법복제는 KOTRA 해외무역관의 현장실사 보고서

(2005)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4-1 참고).   
- 싱가포르에서는 DVD와 VCR의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반면, 음반 등 기타 

분야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DVD의 경우 20~30미국달러의 정품이 5~8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로 

유통되며, VCR은 3개가 5미국달러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음. 

◦ 이 불법복제품들은 주로 말레이시아를 통해 유입되며 중국으로부터 직

접 반입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시내 중심의 중대형 매장보다는 시내

외곽, 노점좌판상 혹은 주점 등지에서 보따리행상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영화, 음반, 게임 및 책자․서적 등에 걸쳐 불법복제가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영화와 음반 불법복제품은 대략 1.4~2.3미국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한

국산 온라인게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거래되기도 함. 또한 한

국서 제작된 배한사전이 불법복제되어 40미국달러에 달하는 정품이 7.6

미국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중국산 복제품이 음반 및 비디오숍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웹상에서 거래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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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국 문화상품의 피해사례

국가 구분 제 목 업체명 침해내용
침해
유형

유통구조

싱가
포르

DVD na na
20~30미국달러의 정품이 
5~8미국달러의 불법복제
품으로 유통됨.

저작권 
침해

시내 외곽지역에서 
보따리행상 형태로 
유통됨. 

VCR na na

3개에 5미국달러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음. 대만 
등지에서 Subtitle을 삽입
하거나 더빙작업한 한국산 
드라마 전질 30개 세트의 
경우 25~30미국달러에 유
통됨. 

저작권 
침해

시내 외곽지역에서 
보따리행상 형태로 
유통됨. 

베트남

영화
서울에서의 
72시간

Fafilm 
Vietnam-Ho
chiminh 
Branch

20미국달러의 정품이 1.4
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
로 거래됨. 

저작권 
침해

중국에서 불법 복제
되어 대형 도소매업
자 비디오숍에 유통됨. 

음반 베이비복스 na
20미국달러의 정품이 2.3
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
로 거래됨. 

저작권 
침해

중국에서 불법 복제
되어 대소형 도매업
자, 음반숍에 유통됨.

게임
리니지TM
리니지2
(온라인게임)

엔씨소프트
월회비 15미국달러의 정품
이 공짜로 유통됨.

저작권 
침해

베트남 소프터웨어
회사

책자․
서적

배한사전

한국
외국어대 
출판사
조재현 교수

40미국달러의 정품이 7.6
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
로 거래됨. 

저작권 
침해

출판사 도매업체 서
점소비자

인도
네시아

DVD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비무장지대 
등 DVD 
다수

na

불법복제 DVD를 초저가로 
판매
-하드케이스의 경우 0.78

미국달러 소프트케이스
의 경우 9.67미국달러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
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제조 후 유통 
소매장에 직판, 상가 
비디오숍에서 거래됨. 

VCD 
(영화, 
TV, 

드라마)

권상우, 
장동건, 
송혜교, 
배용준 출연 
영화 및 
TV드라마

na

불법복제 VCD를 초저가로 
판매
-비디오대여점 판매가: 

0.33미국달러/개 비디오
대여점 소비자대여가: 
0.11미국달러/개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
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제조 후 비디오 
대여점에 직판

CD
(음반)

헌국 여가수 
혹은 남가수 
노래모음집

na
불법복제 음반 CD를 초저
가로 판매
1.11미국달러/개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
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제조 후 음반판
매점에 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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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국가 구분 제 목 업체명 침해내용
침해

유형
유통구조

말레

이시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 

한국영화 

전반

강제규 필름
불법복제 DVD가 2.1~3.4

미국달러에 거래.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
되는 제조업자가 불법

제조 후 시내 쇼핑센

터나 노점상가에 판매.

애니

메이션
마리이야기

씨즈엔터테

인먼트

상기 영화 DVD 불법복제 

유통과 동일함.

저작권 

침해

현지에서 불법 복제된 

CD, DVD로 유통됨. 

방송 겨울연가 KBS2
상기 영화 DVD 불법복제 

유통과 동일함.

저작권 

침해

정품 VCD, DVD도 판

매되고 있으나, 해적
판 유통이 압도적임.  

주:  na는 자료 입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KOTRA(2005) 정리.

-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수의 영화와 TV 드라마가 DVD 및 VCD 형태로 불

법복제되고 있음. 
◦ 불법복제 DVD의 경우 0.78~9.67미국달러, VCD의 경우 0.33미국달

러, CD의 경우 1.11미국달러의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정품을 불법복

제한 후 유통 소매장 혹은 비디오숍과 음반판매점에 직판하고 있음. 아

울러 불법복제품을 중국에서 구입,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량으로 재복

제하여 초저가에 판매․대여하기도 함.  

- 말레이시아는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DVD, VCR 복제품이 성행하고 있

음. 한편 한국가수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가요음반을 복제․유통

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은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불

법제조 후 시내 쇼핑센터나 노점상가에 판매하고 있음. 

❑ 이처럼 ASEAN 회원국들에 의한 한국 문화상품의 피해는 저작권 침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단속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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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해 있음.   
- 이는 곧 한국 문화상품의 잠재적 수출에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

음을 의미하는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기술경쟁력 비교

❑ 상기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ASEAN 회원국들의 저작권 침해는 이들의 지

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상의 미비점 외에도 한국과의 기술경쟁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 회원국들에 비해 보다 고도화된 산

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이는 현 한국 기술경쟁력이 이 회원국들에 비해 

우월함을 의미함.     
-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5)에 기반한 홍유수 외(2003) 분석을 살펴보면, 

한국(44.4%)과 싱가포르(68.8%)는 중․고급기술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

는 반면, 태국(65.4%), 필리핀(64.6%) 및 인도네시아(71.8%)는 여전히 

중․저급기술산업에 치우쳐 있음(표 4-2 참고). 

5) OECD의 기술수 별 산업분류는 고 기술산업, 고 기술산업, 기술산

업  기술산업으로 구분됨. 고 기술산업에는 항공기  우주선, 제약, 사

무․회계  컴퓨터기기, 의료․정 ․ 학기구가, 고 기술산업에는 기기

계  장치, 자동차․트 일러  반트 일러, 제약을 제외한 화학품, 철로기기 
 운송기기, 기계  기기, 기술산업에는 코크스․정제된 석유제품  

핵연료, 고무  라스틱제품, 기타 비 속 물제품, 선박제조  수리, 기계

와 기기를 제외한 가공된 속제품이, 그리고 기술산업에는 제조업  재

활용품, 목재․펄 ․종이․종이제품․인쇄  출 , 음식․음료  담배, 섬

유․섬유제품․가죽  신발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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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0)
한국

(1999)
국

(2001)
싱가포르

(2000)
말 이시아

(1999)
태국

(2000)
필리핀

(1998)
인도네시아

(2000)

고 기술산업
5,653
(13.7)

797
(13.8)

8,088
(9.9)

561
(46.3)

392
(41.2)

114
(10.2)

75
(18.7)

67
(5.8)

고 기술산업
14,215
(34.3)

1,769
(30.6)

20,123
(24.6)

273
(22.5)

160
(16.9)

272
(24.3)

67
(16.7)

261
(22.4)

고 기술산업
9,028
(21.8)

1,601
(27.7)

27,625
(33.8)

175
(22.7)

165
(17.4)

215
(19.2)

98
(24.4)

165
(14.2)

기술산업
12,506
(30.2)

1,618
(28.0)

25,813
(31.6)

103
(8.5)

233
(24.5)

517
(46.2)

161
(40.2)

670
(57.6)

표 4‑2. 국별 최근연도 기술기준 산업별 생산액 비교
(단위: 억 달러, %)

주:  ( ) 안은 제조업  해당 기술산업의 비 임. 
동아시아 6개국의 최근연도 자료를 사용함. 단, 국의 생산액 단 는 억 안, %임.

자료: 홍유수 외(2003), p. 37.

❑ 아울러 기술경쟁력 관련 지표인 핵심역량을 고려해보더라도, 한국은 

ASEAN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핵심역량을 소지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잠재적인 기술경쟁력 또한 이들 회원국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함 . 
- 아울러 혁신체제 4대 핵심역량 기준, 즉 인적자원, IT 인프라, R&D 역량 

및 경영환경을 살펴보면, 한국은 12개 항목 중 7개가 OECD 평균을 상회

하는, ASEAN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기술경쟁력을 소지하고 있음(표 4-3 
참고).     

◦ 인구 1천 명당 연구인력(0.65)의 경우, 한국은 비록 OECD 평균에는 미

달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에 비해 그 수치가 높음.  

◦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인터넷 이용률(1.32) 및 정보통신투자(1.56)가 OECD 

평균을 상회, 회원국들의 수치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은 R&D 역량 측면, 특히 GDP 대비 R&D 비율(1.28) 및 

기업 R&D 비율(1.15)이 OECD 평균을 상회, 여타 회원국의 것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비록 특허신청건수가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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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 평가 측면에서는 OECD 평균에 미달, 여타 회원

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저조함.

표 4‑3. 국별 핵심역량의 비교(OECD 기준)

일본 한국 국 만
싱가

포르

말

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네시아

OECD 
평균

인

자본

공공교육지출 0.82 0.21 0.01 ... ... 0.17 0.09 0.03 0.01 1

3차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0.78 1.14 0.11 ... 0.73 0.20 0.46 0.58 0.20 1

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1.56 0.65 0.14 1.18 1.03 0.09 0.07 0.06 0.36 1

IT 
인 라

인터넷 이용률 

(인구 천 명당)
1.00 1.32 0.08 0.90 1.13 0.64 0.15 0.06 0.04 1

정보통신투자 

(GDP 비 비율)
0.93 1.58 2.96 0.93 1.38 1.70 0.06 1.23 0.09 1

국제 화요  
효율성

0.32 0.34 0.10 0.38 0.55 0.26 0.24 0.30 0.28 1

R&D 
역량

R&D/GDP 1.48 1.28 0.42 1.01 0.93 0.21 0.09 0.04 0.05 1

기업 RND/총 GDP 1.12 1.15 0.95 1.05 1.05 1.01 0.54 0.67 ... 1

특허신청건수 2.55 0.89 0.65 ... 0.36 ... 0.03 0.04 0.32 1

경

환경

세후수익비율 ... 1.10 1.38 ... 1.09 0.95 2.05 0.93 0.61 1

지식재산보호평가 0.97 0.70 0.58 0.87 1.01 0.7 0.67 0.62 0.54 1

무역/GDP 0.28 1.18 0.61 1.19 4.45 3.08 1.56 1.50 1.07 1

주:  각 항목의 지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1로 기 한 비율임. 
자료: 홍유수 외(2003),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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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의 핵심역량 수준은 거의 모든 범주

에 있어 한국 및 OECD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승인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및 승인 건수가 회원국들의 경우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4-4 참고).
- ASEAN 회원국의 경우 특허출원수가 다소 적은 것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약 10%에 그치고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 거주민에 의한 특허 , 상표권 및 산업의장 출원비율은 약 

70~98%로, 이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편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회원국들의 기술경쟁력 및 

핵심역량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향후에도 상존할 것으로 보임.  

표 4‑4. 지식재산권 출원 및 승인 현황
특  허 상표권 산업의장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남아시아

캄보디아

거주민 na na 304 220 na na

비거주민 na na 1,749 1,370 na na

인도네시아

거주민 370 18

비거주민 3,770 1,056 41,152 na 1,403 na

라오스

거주민 na na 25 26 na na

비거주민 na na 676 721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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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특  허 상표권 산업의장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말레이시아

거주민 206 24 6,303 449 84 75

비거주민 6,021 381 12,500 1,328 120 113

필리핀

거주민 135 10 5,201 298 479 506

비거주민 2,470 1,082 4,703 2,803 340 273

싱가포르

거주민 523 170 5,187 1,970 na na

비거주민 7,610 7,050 17,062 13,052 na na

태국

거주민 561 45 15,495 7,686 1,939 119

비거주민 4,488 371 11,560 6,531 758 209

베트남

거주민 34 12 3,483 1,423 1,110 515

거주민 260 218 2,335 1,455 97 111

기타 국가

호  주

거주민 8,248 588 41,973 15,337 2,674 1,872

비거주민 5,676 3,775 29,523 13,165 1,581 1,236

중  국

거주민 29,962 5,388 181,727 129,441 56,460 39,865

비거주민 33,254 10,909 24,623 16,327 4,187 3,731

일  본

거주민 386,767 109,375 104,655 78,322 37,176 30,617

비거주민 52,408 12,367 19,100 12,864 2,247 2,263

한  국

거주민 73,714 21,833 86,408 26,872 35,074 17,373

비거주민 30,898 12,842 20,729 6,811 1,793 1,277

미  국

거주민 161,786 83,999 251,220 95,448 11,536 11,285

비거주민 109,261 61,189 41,244 14,096 6,756 61,129

주:  ( ) 안의 숫자는 1인당 GDP를 의미함.
자료: Wat tananprut tipaisan(2004),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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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ASEAN 및 회원국들은 매우 상이한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  
- 개별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의 국제협약 가입 현황 및 TRIPS 이행형

태가 다양하며, FTA 체결 현황 및 성격도 체결국에 따라 다름.  
- ASEAN 자체로서 볼 때, 동일한 표준을 채택한다든지 지식재산권의 동조

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협력 위주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 상기 제도 및 정책들에서 보듯이 ,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들에 비해 약할 뿐 아니라 , 기술경쟁력도 열세한 편임. 
- 최근 이 지역에서는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전에 비해 심

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한국상품 피해사례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상품 전반에서 볼 때 그 실제적인 피해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열풍 강화, 그리고 한․ASEAN 
FTA 체결에 따른 한국상품의 수출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한․ASEAN FTA 지식재산권 협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우선 ASEAN 회원국간의 제도적 차이점을 감안

하여,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은 TRIPS 협정의 보호수위보

다 높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함. 만약 이 협정이 TRIPS- plus의 성격을 띠

게 될 경우, 실질적 실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한편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양한 형태

(예: 인터넷상의 오락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침해되고 있는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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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체결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협정에 조항화할 것인

지에 대해 차후 양자간 논의가 필요함.  
◦ 한 예로 저작권 침해를 싱가포르․미국 FTA의 보호조항과 유사한 방식

으로 다룰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협력을 통한 규제방식을 채택한 

후 차후 협정에 삽입, 강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한국제품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 성행은 근본적으로 이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곧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큰 

유인이 없음을 의미함. 따라서 무작정 규제, 단속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협력분야를 발굴, 활성화함으로써 그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 특히 ASEAN 회원국 중 가장 선진화된 제도와 기술력을 겸비한 싱가포르

를 포섭, 이들의 경험 및 협상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됨. 

❑ 우선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산업들을 선정해 양 지역간 민간차원의 조

사를 실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

할 수 있음.  
- 한편 침해 정도가 심하거나 복잡한 경우, 2002년과 2003년 태국이 미국과 

함께 실시한 바 있는 공동수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법정 소송비용이 크고 소요시간도 긴 것으

로 알려져 있는바, 법정 소송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함 .  

❑ 아울러 기술 및 시장정보(정보제공시스템 포함),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발

사업부문에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 공동연구 및 합작, 전문가 연수 및 

교류 형태로 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임 . 
- 특히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공학 등에서의 협력을 

강구해볼 수 있음. 
- 아울러 이 지역에서 침해되고 있는 한국상품이 주로 저작권분야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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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현상도 감안할 때 영화나 드라마의 공동제작을 강화하는 등 문화상품

에서의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음 . 
- 이러한 협력활동의 감독 및 조언을 위해‘합동위원회’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표준의 조화 혹은 통

일보다는 협력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TRIPS
의 근본취지인 불법복제품의 국제유통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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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PRs of ASEAN and Its Member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ASEAN FTA 

Booyoung Eom

Korea and ASEAN, aiming to conclude an FTA in 2006, began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on February 22 to 25 and concluded the seventh round as of October11 

to 14 in 2005. It is agreed that IPR is one of the remaining issues in negotia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entities. 
Under worries that any positive effects of an FTA will be negated in the event 

of inadequate IPR prote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PR policiesof ASEAN and its 

members, and draws implications for a Korea-ASEAN FTA.
ASEAN and its members have different systems and policies regarding IPR 

protection. At the country level, it varies bymembership to international treaties, the 

implementation of TRIPS, and diverse FTAs and their characteristics. At the 

ASEAN level, policy is characterized by cooperation-centered provisions, rather than 
by a single standard or harmonization. 

Recently, copyright infringement on Korea's cultural products has become prom-

inent in the Southeast region, primarily due to that region's technological dis-

advantage in relation to Korea. This problem has the potential to become more seri-
ous in the near future with the activation of cultural exchanges, Hanryu Yulpoong, 

and an increase in Korean exports to the region, following the conclusion of a 

Korea-ASEAN FTA. Accordingly, we need to utilize thisopportunity to include 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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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s in the agreement itself.

Here, bearing a Korea-ASEAN FTA in mind,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To begin with, considering institutional differences among ASEAN members, IPR 

provisions should not be more stringent than TRIPS. Moreover, because most 
ASEAN members are technologically disadvantaged, they do not have the incentive 

to protect Korean IPR.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reate and heighten incentives by 

exploring and facilitating areas of cooperation, rather than by haphazardly im-
plementing regulations. More specifically, Korea and ASEAN member countries 

should cooperate by selecting industries in which IPR has been seriously infringed 

and undertake private investigations on them, exchanging information and preparing 

for countermeasures at need. In addition, mutual cooperation is needed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lawsuits. Furthermore, cooperation could proceed in the 

form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experience sharing in technology and markets, in 

mutual studies and joint ventures, and in the training and exchange of experts. In 
particular, they should to collaborate in bioengineering, utilizing the abundant re-

gional biodiversity, and cultural products, by strengthening mutual film and drama 

productions.

In conclusion, IPR negotiations of the Korea-ASEAN FTA should be focused on 
cooperation rather than on the harmonization or unification of standards, and, in the 

long run, on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s of illegal reproductions, the 

fundamental objectiveof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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